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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보호 아동 그룹홈 형태보호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방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·출연

□ ☑ □ □ □ ☑ □ □ □ □

경상 투자

☑ □

□ 지역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
지원형태 법령근거 보조금심의회 결과

사업보조
아동복지법 제51조제1항제4호,

제38조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
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원안가결

운영비보조 아동복지법 제50조

□ 사업 담당자
실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

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김상춘
5165

이현숙
5179

권세호
5183

□ 사업개요

사업기간 ☑연례반복

사업위치

총사업비 총
5,540,476천원

[국비]
1,867,303천원

[시비]
3,673,173천원

(보조율)
33.7 %

[구비]

사업내용

○아동그룹홈 운영 및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
보호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
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
보호를 제공

사업형태 □직접수행 □자치단체 보조 ☑민간이전 □출연출자 ☑민간위탁 □기타

사업시행주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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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예 산 설 명

구 분 2015년
예산액

2016예산액
(A) 2017예산(B) 증감 (B-A)

(B-A)*100/A

계 (x1,245,247)
3,794,218

(x1,498,457)
4,456,449

(x1,867,303)
5,540,476

(x368,846)
1,084,027

(x24)
24

민간위탁금 (x-)
212,180

(x-)
218,546

(x-)
232,358

(x-)
13,812

(x-)
6

사회복지시설법
정운영비보조

(x1,245,247)
3,582,038

(x1,498,457)
4,237,903

(x1,867,303)
5,308,118

(x368,846)
1,070,215

(x24)
25

□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3 사 업 설 명

□ 사업목적
○보호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

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

공동생활가정(그룹홈)의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보호필요 아동의 건전육성

도모

□ 예산 총괄 (단위 : 천원)

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

민간위탁금

○그룹홈지원센터 운영(인건비)
201,414천원*1.03

= 207,457천원

○그룹홈지원센터 운영(운영비)
4,901천원*1식

= 4,901천원

○그룹홈 아동교육 SIB 사업 인권침해 모니터링
20,000천원*1식

= 20,000천원

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
비보조

○인건비
4,443,138천원*1식

= 4,443,138천원

○운영비
225,120천원*1식

= 225,120천원

○종사자처우수당(5년이상)
290천원*90명*12월

= 313,200천원

○종사자처우수당(5년미만)
240,000원*102명*12월

= 293,760천원

○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
32,900천원*1식

= 32,900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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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사 업 효 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□ 2017년도 추진일정 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

계 5,540,476

기본계획수립 2017.01~2017.02

보조금 신청 및 집행 2017.01~2017.12 5,540,476

보조금 집행 및 정산 2017.12

□ 사업근거
○ 아동복지법 제51조제1항제4호, 제38조(자립지원)
○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
○ 보건복지부 지침 ‘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’

□ 사업내용
○ 규 모 : 64개소
○ 사업기간 : 2017. 1. 1~2017.12.31
○ 사업내용 :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운영, 아동그룹홈 인건비 및

운영비, 종사자 수당 지원

□ 추진경위
○ ‘96. 12월 그룹홈제도 도입을 결정하여 ‘97년부터 시범사업 실시
○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공동생활가정 추가(‘04.1월)

□ 중점추진사항(사업추진의 필요성)
○ 종사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및 우수인력의 지속적 확보기반 마련
○ 종사자의 전문 역량 강화 및 내실있는 운영지원으로 아동복지 증진

□ 사업추진절차
○기본계획 수립(시) → 보조금 신청(시←자치구←공동생활가정) → 보조금

집행(자치구)→ 정산.보고(시←자치구←공동생활가정)

2014년도 ○아동복지 건전한 성장 도모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

2015년도 ○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기반 마련
○교대 지원인력 20명 배치하여 근무여건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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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향후 기대효과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○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.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

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운영 및

지원으로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 증진

2016년도
○교대 지원인력 추가 배치(43명)로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안정적

근무여건 조성

(단위 : 천원)

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

2013
(x1,052,690)
3,236,846

(x-)
0

(x-)
0
(x1,127,690)
3,311,846

(x1,011,082)
2,969,211

(x-)
0

(x116,608)
342,635

2014
(x1,043,420)
3,219,670

(x-)
0

(x-)
0
(x1,043,420)
3,219,670

(x1,038,855)
3,193,582

(x-)
0

(x4,565)
26,088

2015
(x1,043,420)
3,225,850

(x-)
0

(x-)
0
(x1,245,247)
3,794,218

(x1,129,792)
3,432,565

(x-)
0

(x115,455)
361,653


